
1. 예 산 총 칙

제1조 : 200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신 호 공 단 조 성 97,846,000          2,935,000          

    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 집 단 에 너 지 공 급 사 업 20,449,494          613,000            

(단위:천원) 센 텀 시 티 개 발 172,236,000         5,167,000          

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항 만 배 후 도 로 건 설 101,881,580         3,056,000          

4,758,001,744      139,957,000       교 통 사 업 44,126,761          1,323,000          

3,249,660,530      97,489,000        유 료 도 로 63,431,382          1,902,000          

1,508,341,214      42,468,000        광 역 교 통 시 설 46,025,000          1,380,000          

620,310,497        18,769,000        제2조 : 200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상 수 도 사 업 272,334,902        8,170,000         제3조 : 2005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 조서"와 같다.

하 수 도 사 업 218,557,000        6,556,000         제4조 : 2005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"채무부담행위 조서"와 같다.

지 역 개 발 기 금 129,418,595        4,043,000         제5조 : 2005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일반회계 170,000,000천원,

888,030,717        23,699,000                특별회계 71,367,000천원으로 한다.

경 륜 사 업 23,479,568         704,000          제6조 :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의 료 급 여 기 금 225,957,952        6,778,000              (1) 공무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

택 지 조 성 사 업 17,095,980         512,000               (2) 공공요금 및 제세

명지주거단지조성 52,789,000         1,583,000         

해 운 대 신 시 가 지 22,712,000         681,000          

회 계 명

공 기 업 특 별 회 계

기 타 특 별 회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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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반 회 계

특 별 회 계


